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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표 위반사항 처벌규정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부동산 중개업소 조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위반행위 처벌
규정

처벌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위반행위 처벌
규정

처벌규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  >  > 정보공개/개방 부동산행정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처벌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33조의 1내지 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위반사항 처벌규정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estate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estate/brokerage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estate/brokerage/punishment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estate/brokerage/rate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estate/brokerage/punishment
http://www.mokpo.go.kr/ybscript.io/common/budongsan
http://www.nsdi.go.kr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위반행위 처벌규정

처벌규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위반행위 처벌규정

처벌규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
망을 운영한 자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37조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
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http://www.mokpo.go.kr)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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